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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 갈음 결정에 이의신청한 경우 각하 

결정 확정前이면 추인 가능

[대법원 판결]

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

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

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

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

경우,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

가진다는 대법원 판단.

대법원 민사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, 2023

다225146(2023년 7월 13일 판결)

[판결 결과]

A씨가 B씨(소송대리인 김도훈 변호사)를 

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 

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

지법으로 파기환송

[쟁 점]

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의신

청이 추인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

것인지 여부

[사실관계와 1,2심]

미혼 여성인 A씨는 B씨가 이혼했다고 거짓

말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

권을 침해하고, 이밖에 자신을 협박·모욕했

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

구하는 소송을 냈다.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

결했다. B씨는 항소, A씨는 부대항소를 했다. 

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

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

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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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을 

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2022년 8월 16일 B씨

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. 그런데 B씨 소

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년 8월 26일 제출

됐다. 같은 달 30일 ‘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

김도훈’ 명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

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, B씨의 소송위임장은 

제출되지 않았다. 이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

비로소 변호사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

제출됐다.

 

2심은 “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B 씨 본인 또

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

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

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

다.”며 “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

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년 

9월 2일 확정됐으며,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

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봐야 한

다.”면서 소송종료선언을 했다.

[대법원 판단(요지)]

“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해 소송대리인에

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

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

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

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을 

갖게 된다.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

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

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

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. 이 사

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김

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, 이에 대

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11월 23일 김도훈

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. 그 소송대리

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

서 2023년 1월 19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

1월 31일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

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

있다.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

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, 이의신청에 대한 각

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

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

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

것으로 볼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

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이 

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소

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.”

[대법원 관계자]

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무권대리인

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

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

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추인할 수 있다는 

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.”

(출처/법률신문)


